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 

어업취체규칙을 전면 개정 
시마네현령(1911 년)  현물 
【다케시마 자료실 소장】 
1911 년 12 월 30 일 시마네현령 제 54 호에 의해 어업취체규칙이 전면적으로 개정되었다. 수산동식물의 번식보호 
및 단속을 위해 다케시마 및 그 근방에서의 강치를 제외한 동식물의 채취를 금지하고 그 구역을 주홍선으로 
나타낸 지도를 게재했다. 


